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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년 2월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The Review Board of the U.S. Copyright 
Office, 이하 ‘심사위원회’)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미술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는 최
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
건(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이 결여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4차 산업 혁명시대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보호할 필

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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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에게 배타적 권리
를 부여할 경우 독점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한다.1) 
또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더라도, 인공지능에게 직접 저작자의 지
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람’ 즉, 창작활동의 기여자에게 저
작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등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
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사안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 ‘USCO’) 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미술 작품을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2) 즉, 현행법상 인공지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화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 표준을 마련하고자 시도한 일종의 학술적 프로젝트였던 것이다.3) 이하에서는 이
러한 신청인의 주장과 저작권청의 등록거절결정 및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내용을 자세히 
다룬 후, 시사점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2. 사건의 배경 

가. 저작권 등록 신청  
  2018년 11월 3일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박사(이
하, ‘신청인’)는 미국 저작권청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제목의 작품(이하, ‘대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다. 신청서에 저작자를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로, 신청인을 
‘기계의 소유자’인 탈러 박사 자신으로 기재하고, 대상 작품이 ‘창작기계가 컴퓨터 알고
리즘을 실행하여 독자적으로(autonomously) 창작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작기계 소
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했다. 

1) 손승우,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 인공지능”,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7면. 

2) 만약, 신청인이 작품 창작에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면, 저작권청과 심사위원회는 다른 판
단과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3)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박사의 대리인인 Ryan Abbott는 Artnet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은 전통적인 인간 
저작자의 개입 없이도, 기능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며, AI가 생성한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으로 가치있는 콘텐츠를 생산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탈러박사의 노력은 저작권 표준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학술적 프로
젝트이다”라고 말했다. “Can A.I.-Generated Art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U.S. Authorities Say No, Citing a 
Lack of ‘Human Authorship’ ”Eileen Kinsella, Artnet News, 2022. 2. 23.  
https://news.artnet.com/art-world/us-copyright-office-rejects-artificial-intelligence-art-2076830

  <최종방문 : 2022. 7. 12. >

https://news.artnet.com/art-world/us-copyright-office-rejects-artificial-intelligence-art-207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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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나.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거절결정
  그러나 2019년 8월 12일 저작권청은 대상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인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이 결여되었다는 이
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다.  

다. 재심사 첫 번째 검토
  신청인은 2019년 9월 23일 ‘인간에 의한 창작물’요건은 위헌이며 어떠한 법령이나 
판례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
하였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2020년 3월 30일 대상 작품이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이 개
입되었다는 증거를 신청인이 제시하지 않는 이상, 대상 작품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요건
이 결여되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저작물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기존 입장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라. 재심사 두 번째 검토 
  신청인은 2020년 5월 27일 연방법 37 C.F.R. §202.5(c)에 따라4) 두 번째 검토 요
청을 하였다. 그는 저작권청의 ‘인간에 의한 창작물’요건은 위헌이며 판례법에 의해 뒷받

4) 37 C.F.R. § 202.5 Reconsideration Procedure for Refusal a for Resister ⒞ Second Request : 미국의 경우 저작
권청의 저작권 등록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번의 검토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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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저작권 보호라는 헌법 및 저작권법의 
근본 목표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승인
해야한다는 공공 정책적 주장을 펼쳤다.
  신청인은 저작권청이 ‘인간에 의한 창작물’요건을 다룬 판례를 인용한 것에 대해 “컴
퓨터 제작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금지하는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법은 
이미 인간이 주체가 아닌 경우로서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하고 있고, 저작권청은 “컴퓨터 
제작 저작물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재 구속력 없는 과거시
대(the Gilded Age)의 사법적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2022년 2
월 14일 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5) 

3. 심사위원회의 결정 주요 내용 

가.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수요건인지 여부 

1) 쟁점사항
  저작권청은 실무 매뉴얼인 미국 저작권청 부속서(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이하 ‘저작권청 실무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 자료에 명시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6) 그리고 저작권법은 오직 인간 정
신의 창조적 힘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한다고 본다.7) 따라서 현
재 저작권청은 저작물이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다.8) 
  신청인은 대상 작품에 대해 인간이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고, 결국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위헌이며 판례법에 근거가 
없는지 여부만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 판례 및 오랜 저작권청의 실무 등을 검토한 
후 다시 한번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미국 내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이기 때문
에 대상 작품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5) 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a-recent-entrance-to-paradise.pdf 
  <최종 방문 : 2022. 7. 12.>
  본고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검토 내용을 되도록 원문에 가깝게 자세히 다루고자 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쟁점의 이

해를 돕기 위해 문단을 재구성하거나 세부 제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6) COMPENDIUM (THIRD) § 602.4(C) Factual Determinations and Administrative Notice
7) COMPENDIUM (THIRD) § 306 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 (quoting Trade-Mark Cases, 100 U.S. 82, 

94 (1879)
8) COMPENDIUM (THIRD) § 313.2 Works That Lack Human Authorship 

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a-recent-entrance-to-paradi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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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법
  미국 저작권법 §102(a)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
물(original works of authorship)’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9) 미국 하원보고서에 따르
면,10) 1909년 저작권법상에서 법원이 정한 독창성의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향
후 새로운 기술이나 표현 방법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의회가 ‘저작물’의 정의를 의도
적으로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다(purposely left undefined). 이 용어는 매우 광범위
해 보이지만 무제한은 아니며, 모든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헌법상 보호범위보다는 넓지 
않다.  

3) 법원 판례
  연방 대법원을 비롯한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법원은 한결같이 저작권 보호 대상을 
‘인간에 의한 창작물’로 제한해 왔다.  

가) 연방 대법원 판결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11)에서 피고는, “사진은 글이나 
저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가 실제 물체 혹은 사람을 종이에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은 저작자가 “무엇이든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저작자, 제작자, 과학적 저작
물이나 문학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판시하였고, 사진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콘
셉트를 대표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저작자’를 인간이라고 
지칭하였다.12) 
  그밖에 Mazer v. Stein 사건13)과 Goldstein v. California 사건14)에서도 법원은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을 인용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
한 전제조건으로서 인간의 생각과 창조적 표현 사이의 연관성을 계속 밝혀왔다. 저작

9) 17 U.S. Code § 102 -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
(a) Copyright protection subsists,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in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otherwise communicated, either directly or with the aid of a machine or device. Works of authorship include 
the following categories: ...
10) H.R. REP. NO.94-1476, at 51-52 (1976)
11)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111 U.S. 53 (1884). 미국의 석판 제조업자가 사진작가 Sarony가 찍은 오

스카 와일디(Oscar Wilde)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석판에 붙여 판매한 사건으로, 사진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한 
미국 최초의 판례이다. 

12) 저작권을 사람의 재능이나 지성의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설명하고, 저작자를 제작된 사진의 원인이 된 “사람”, “작품
에서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실현하는 ”사람“으로 묘사한 영국 사법기관의 결정을 교훈적으로 인용하였다. 

13) Mazer v. Stein, 347 U.S. 201 (1954). 전기 램프를 받치고 있는 춤추는 인물 조각상을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실용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한 최초의 판결이다. 

14) Goldstein v. California, 412 U.S. 546 (1973). Goldstein음반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음반 불법복제를 범죄
화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던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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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청은 연방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을 
저작권 보호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든다. 

나) 하급심 판결
  Urantia Found. v. Kristen Maaherra 사건15)에서 제 9 순회 항소법원은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가 쓴 단어가 포함된 책은 ‘(신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선택과 배열’이 
있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신성한 존재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책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Naruto v. Slater 사건16)에서는 모든 인류를 
언급하며 원숭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Kelley 
v. Chicago Park Dist 사건17)에서는 저작권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것인데, 
정원의 형태와 외관은 대부분 자연의 힘에 기인한다는 이유로 살아 있는 정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다. 또한, Satava v. Lowry 사건18)에서는 해파리를 묘사하는 
것과 같이 자연에서 처음 표현된 아이디어들은 인류의 공공유산이며, 어느 미술가도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묘사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저작권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저작권청 실무지침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인간의 창작이 결여된 작품의 
예로 “원숭이가 찍은 사진”과 “성령을 작자로 명명하는 노래”를 제시하고 있다.19) 
인공지능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미국 법원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20) 하지만 법원은 계속해서 인간이 하지 않은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4) 연방 기관들

  연방 기관들은 법원의 판례를 따라왔다. 

  ① 1970년대 컴퓨터 기술이 저작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저
작물의 새로운 기술사용에 관한 국가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15) Urantia Found. v. Kristen Maaherra, 114 F.3d 955, 957–59 (9th Cir. 1997),
16) Naruto v. Slater, 888 F.3d 418, 426 (9th Cir. 2018).
17) Kelley v. Chicago Park Dist., 635 F.3d 290, 304 (7th Cir. 2011).
18) Satava v. Lowry, 323 F.3d 805, 813 (9th Cir. 2003).
19) COMPENDIUM (THIRD) § 313.2 Works That Lack Human Authorship
20) 다만, 신청인인 탈러 박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DABUS의 발명품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한 것에 대해 특허청이 등록거절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다. Thaler 
v. Hirshfeld, No. 1:20-cv-903, 2021 U.S. Dist. LEXIS 167393, at *16–18 (E.D. Va. Sep. 2, 2021). 비록 법원의 
의견은 저작권법이 아닌 특허법 구성에 기초했지만, 법원의 법정 분석이 심사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유사한 점은 심사위원회의 
결론을 뒷받침해준다. 



7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이하 ‘CONTU’)가 설립되었다. 
CONTU는 ‘자동시스템에 의한 기계적 복제가 적용되거나 개입된 새로운 저작물의 창
작(The creation of new works by the application or intervention of 
automatic systems of machine reproductio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간
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해석하는 법원 입장을 따르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작한 작품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며, 별도의 저작권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하
였다. CONTU는 최종 보고서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에 사용된 장치에 달려 있는 것
이 아니라, 작품이 제작될 때 최소한 인간의 창조적 노력이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CONTU 보고서는 저작권청의 견해를 반영하였는데, 1976년 저작권법이 통과
되기 10년 전, 컴퓨터로 창작한 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여부를 연구한 저작권 등록
부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21)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인간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단지 보조도구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의 전통적인 요소를 직접 수행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였다. 

  ② 미국 특허상표청(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최근 보
고서에 따르면, ‘자연인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프로세스로 제작된 창작물
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
부분 “현행법은 인간이 아닌 것을 저작자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계
속 남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2)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이에 동의한다. 

5)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은 오랫동안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등록 요건으로 
의무화해왔다. 1976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저작권청은 법에서 위 요건이 요구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하여 저작권청 실무지침을 개정하였다(COMPENDIUM (SECOND)). 
즉, 저작권청 실무지침 202.02(b)에서 저작권은 사람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식물 또
는 동물이 생산한 것과 같이 자연에 의해 단독으로 생산된 것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하
였다.23)

  현행 저작권청 실무지침(COMPENDIUM (THIRD))은 이러한 요건을 유지하면서, 인
간에 의하지 않은 표현이 문제가 되는 다수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다.24) 실무지침에서 

21) U.S. COPYRIGHT OFFICE, SIXTY-EIGHTH ANNUAL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FOR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1965, at 5 (1966)

22)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_AI-Report_2020-10-07.pdf 
   <최종 방문 : 2022. 7. 12.> 
23) https://www.copyright.gov/history/comp/compendium-two.pdf <최종 방문 : 2022. 7. 12.>
24) COMPENDIUM (THIRD) 
   § 709.1 (automated computer translations 자동 컴퓨터 번역); 803.6 (B) (derivative sound recordings made by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_AI-Report_2020-10-07.pdf
https://www.copyright.gov/history/comp/compendium-tw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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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저작권청의 정책과 
관행이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요건을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으로 만든다고 본다. 

나. AI의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위원회는 “저작권법상 이미 업무상 저작물을 통해 회사와 같이 인간이 아닌 법인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은 ⒜‘직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거나, ⒝ 적어도 1인 이상
의 당사자가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한 것이어야 한
다.25) 두 경우 모두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근로 계약 또는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계약)
의 결과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데, ‘창작 기계’는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 요
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물의 소유자를 판단하
기 위한 것이지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요컨대, 대상 
작품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도 아니고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기타 
  신청인의 두 번째 검토 요청의 상당부분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지지하는 정책적 주장에 해당한다. 그는 저작권청의 저작권법 해석을 바꿀만한 판례나 다
른 선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1976년 저작권법에 성문화된 내용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
일 것을 요구하므로, 대상 작품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

라. 최종 결정
  이러한 이유로 심사위원회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거절결정을 확정한다. 연
방법 37 C.F.R. §202.5(g)에 따라26) 이 결정은 본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다. 

purely mechanical processes 순수한 기계적 프로세스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 음); 805.4 (C) & 806.4 (C) (human 
performance required for choreography and pantomimes 안무 및 팬터마임에 필요한 인간의 연기); 808.8 (E) 
(human selection of color in colorized motion pictures 컴퓨터로 흑백 영화를 컬러화하는 경우, 색의 선택) 906.8 
(machine produced expression in visual arts works, such as linoleum flooring 리놀륨 바닥제와 같이, 시각 예술 작
품에서 기계로 만들어진 표현); 909.3(B) (x-rays and other medical imaging X선 및 기타 의료 영상); 1006.1(A) 
(hypertext markup language(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25)  17 U.S.C. § 101 (definition of “work made for hire”)
26)  37 C.F.R. §202.5(g) Reconsideration Procedure for Refusals to Register.
     (g) Final agency action. A decision by the Review Board in response to a secon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constitutes     final agenc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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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심사위원회가 법 규정, 판
례의 태도,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논의를 검토하여 ‘인간에 의한 창작물’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보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이후 2022년 6월 2일 저작권청을 상대로 법
원에 저작권 등록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7) 따라서 인공지능의 창작
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논쟁은 현재 미국 법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청인의 이러
한 법적 시도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권리 보호 방법
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달리 저작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사안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상대
적으로 더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미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을 통한 창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수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고 소비되고 있다.28) 따라서 이제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보호될 수 없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관련된 여러 법률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이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보다 구체
적으로 논의할 때라 생각된다.
  지난 2020년 12월 21일 ‘인공지능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29) 동 법안은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작자는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
서비스 제공자 등을 말한다(안 제2조 제1호의2 및 제2호의2). 또한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저작물을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보호되며(안 
제39조 제2항), 해당 저작물을 등록할 때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안 

27)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and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1:22-cv-01564) (June 2, 2022). 
28) “AI 작곡가 버츄얼 휴먼 ‘에이미문’, 싱어송라이터 데뷔...앨범 발매,NFT와 메타버스로 만난다”, 전미준, 인공지능신문, 

2022. 6. 6.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9 <최종방문 : 2022. 7. 12.>; “[해시태그AI] 
창업 5년 만에 세계 AI작곡 시장서 우뚝... 비결은?”, 유형동, 인공지능신문, 2022. 6. 15.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192 <최종방문: 2022. 7. 12.>

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 : 2020. 12. 21. 의안번호 : 2106785)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9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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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제4항 및 제5항). 이러한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이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며,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를 창작기여도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창작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선행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
지 한계가 존재한다.30)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법안의 한계로 지적되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부분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 보호에 대한 논
의를 본격화하고, 논의 방향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사안은 우리나라에서 위 법안에 대한 심사과정뿐 아니라 입법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가 진행될 때, 그리고 유사한 분쟁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21.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면 참고. 


